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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 촌 진 흥 청
주 의 요 구

제 목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평창군

내 용

평창군○○○○센터에서는 약용작물의 재배․생산․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

으로 안전성 및 고품질화 도모를 위하여 “2014년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”

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.

「2014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르면 사업대상자 선정 심

사의 공정성, 객관성,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․외부 전문가로 구

성된 농업산학 협동심의회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였

으며

평창군에서는「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」에 의한 “지역농업의 육성

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․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, 지역농업 발전을

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등”을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런데도 평창군○○○○센터에서는 2014년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

(사업비 166백만원) 대상자 선정 시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

내부공무원 7명으로만 구성하여 2014년 농가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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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치할 사항 평창군수는

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 및 지도ㆍ

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